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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국투자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2. 1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과태료 부과 119백만원

임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

(가) 적합성원칙 위반

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

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, 재산상황 및 취득·처분

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

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한국투자증권은 2021.9.29. ～ 2022.4.15.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3개 공모펀드
8건(가입금액 399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
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*,

*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

일반금융소비자 8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
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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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

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,

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

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,

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
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한국투자증권은 2021.9.29. ～ 2022.7.29.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4개 공모펀드 67건

(가입금액 1억 745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

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

사용함으로써

일반금융소비자 64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,

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

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.

< 관련 법규 >

1. ｢금융소비자보호법｣ 제17조 제3항,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21조 제2호

2. ｢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｣ 제13조 제3항 및 제9항

3. 舊 ｢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｣ 제11조 제3항

4. 舊 ｢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｣ 제10조 제1항, 제12조 제2항


